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령명 내 용

민원처리에 한

률

제7조(정 호)

행정 의 장은 민원 처리와 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 민원의 

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개인정  등이 누설되 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

강 하여야 하며, 수 된 정 가 민원 처리의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  아니하도록 

하여야 한다.

민원처리에 한

률 시행령

제3조(민원인 등의 정 호)

① 행정 의 장은  제7조에 따른 정  호의 실태를 확인?점검하고, 민원을 

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  호에 필요한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?점검 결과 령위  사실을 견하거나 정

 호 조치가 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,담당자에 대하여 

계 또는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개인정  호

제18조(개인정 의 목적 외 이용?제공 제한)

① 개인정 처리자는 개인정 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

제17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 

1.  의 무 한 전을 원합니다.

 
2. ?민원 처리에 한 률」 제7조(정 호), ?개인정  호 」 제28조(개인정 취

자에 대한 감독)  제29조(안전조치의무)와 련입니다.
 
3. 우리 위원회는 가 행정 을 포함한 공공 에 대한 모든 민원·제안?각종 신고 

등을 신청·처리할 수 있는 정부 소통 포털로 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, 각
에서 민원?제안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 으로 이송하고 있습

니다.
 
4. 최근 민신문고 련 언론 도 " 민신문고  올렸다가 신원 노출된 원 목숨끊

어(SBS, JTBC, 앙일 , 한 일 , 전남일  등, 2018.12.25.)"와 같이 민원인의 개
인정 가 피민원인에게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하고 있는 , 민원처리 
에서는

    ※ 참고로 민원정  유출시 「개인정 호 」에 따른 형사처 과 손해 상의 대상
이

 
 
<참고> 개인정  호 련 령  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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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조( 칙)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5년이하의 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

 처한다

①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 하여 정 주체의 

동의를  아니하고개인정 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 사정을 알고 개인정

를 제공 은 자

(생략)

⑥ 제59조제3호를 위 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 를 훼손, 멸실, 경, 위조 또는

유출한 자

「 민신문고 민원

처리시 수사항」

(’18.7.26 개정)

?붙임 2 개인정  유의사항

-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  등의 홈페이 를 통해 민원

 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, 민원내용에개인정 , 고소?고 성 제  등이 포함되

어

  경우비공유로 전환

- 민원내용  민원인 정 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 치 등 

- 업무상 필요하  않은 민원 열람 , 민원답  시 불필요한 개인정  노출

  주의 등

끝.


